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4호 2007. 6.28.

일괄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8호 2013.10.21.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6호 2015. 4.21.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9호 2015.10.1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6호 2022. 3. 7.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6호 2025. 2.25.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12호 2025. 10.1.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훈령 제6호 2025. 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10. 21.>



<개정 2025. 2. 25.>

2. “박사후 연수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전일제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특정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제3조(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 기준 학위

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21.>

<개정 2025. 2. 25.>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4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필

요성에 따라 연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② 연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계약해야 하며, 총 연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연수과제) <삭제 2022. 3. 7.>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

과제의 책임자(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국가데이터처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

<개정 2025. 12. 30.>

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1부



5. 자기소개서 1부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박사후 연구원 선발과 평가를

위하여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6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8조(박사후 연구원 선발) ①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

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9조(연수계약체결)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

10.21.>

제10조(복무 및 관리) ①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

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연수비 지급) ①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수책임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삭제 2022. 3. 7.>

제12조(비밀유지) 박사후 연구원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비밀보호

등의 의무를 지니며 연수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2. 해당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0.21.>

3. 해당기관 사정상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5. 무단결근하는 등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연수개시 2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

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2. 3. 7.>



제14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개정 2013.10.21.>

제15조(보고서 제출)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16조(연수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연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개정 2013.10.21.>

제17조 <삭제 2015.10.19.>

부 칙 <2007. 6. 28.>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박사후 연구원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사   진 

3×4cm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수 과 제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시행하는    년도 박사후 연수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붙임: 1. 이력서 1부. 

      2. 박사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앞 쪽)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만    세)

한  자

주    소
(H.P :           , E-mail :           )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    .  ～    .    .               대학교           학과         학 사

 .    .  ～    .    .               대학교           학과        석 사

 .    .  ～    .    .               대학교           학과        박 사

2.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책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3. 연구실적                                                    (뒤 쪽)

 가. 학위논문

학위명 취득대학 논문제목 취득년월일

  * 논문별 국문요약서 별도 첨부(논문별 A4용지 5매 이내)

 나. 기타 연구실적

연번 논문제목 발표일자
게재지명

(발표기관)
비   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대상임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SCI급 논문은 비고란에 구분 표시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국내 전문학술지

      (예) 홍길동, 이도령, 1993.

   부동산 가격 행태 변화의 실증적 분석, 한국주택학회지 1(1) : 66-69.

    2) 국외 전문학술지

      (예) Carmirand R., Camire C. and Bernier B., 1983. Performance of Picea abies 

Karst. In plantation in Quebec, Canada, Plant and Soil 73(1) : 3～16.

    3) SCI 등재 학술지

    4) 대학학술지

    5)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6) 특      허

    7) 저      서

    8) 연구보고서

    9) 기      타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박사후 연구원 활용계획서

박 사 후

연 구 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수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박사후 연구원 담당 연구개발 업무내용

전문연구요원을 박사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상기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년        월      일

  연수책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4.21.>  <개정 

2015.10.19.><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앞 쪽)

박사후 연구원 연수 계약서

이 계약서는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에 의거 국가데이터연

구원장을 “사용자”로 하고 박사후 연수연구원을 “박사후 연구원”으로 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소속 및 직급) “박사후 연구원”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연구원

이다.

제2조 (계약당사자)

  (1) 사용자 : 국가데이터연구원장

  (2) 박사후 연구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제3조 (계약기간) ① “사용자”는 “박사후 연구원”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용한다.

  ② “사용자”는 “박사후 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준

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관리규정 제

13조에 의거 연수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4조 (연수비 지급) “사용자”는 “박사후 연구원”에게 월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

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30일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근무시간 및 장소) ① “박사후 연구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

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 ① “박사후 연구원”은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박사후 연구원”과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

요 연구내용을 변경할 경우 “박사후 연구원”과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박사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구실시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수책임자 

및 해당부서 실장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③ “박사후 연구원”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결과 제출 후 연수

계획서와 차질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박사후 연구원”은 이에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 ①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알

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

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이를 위배시 “사용자”는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동안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배시 “사용자”는 국가보안법

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① “박사후 연구원”이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사용자”의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

로 발표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①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1) 사용자 :  국가데이터연구원               (직인)

(2) 박사후 연구원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3) 입회자 : 연구기획실장       (서명)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월 연수진행상황 보고서

성     명 연수부서명

연수과제명

연구진행상황

1. 연구진행 내용(구체적으로 기술)

 

2. 기타의견 :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구원 연구 성과물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위와 같이  월 연수진행 상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박사후 연구원            (서명)

확인자 : 연수책임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연수 결과 보고서

성      명 생년월일

연 수 과 제

연 수 부 서

연수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박사후 연구원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수 실적 (구체적인 연구결과)

4.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 성과물 (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박사후 연구원  성명 :           (서명)

                          연수책임자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연수중단 사유서

박사후 연구원 성명

구       분   내       용

연  수  부  서

연 수 책 임 자

연  수  과  제

중단일자 :        년   월   일

연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중단사유 : 1. 취업,  2. 개인사정,  3. 기타 (          )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중단 사유 중 증빙서(취업증명서-발령장 또는 합격증 등)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연수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실장             (서명)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박사후 연수과정 확인 신청서

연수과정 : 

인

적

사

항

(1) 성명

한 글

(2) 생년월일

한 자

(3) 주    소

연

구

사

항

(4) 소    속

(5) 직    위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월)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으로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박사후 연수과정 확인서

인

적

사

항

(1) 성명

한 글

(2) 생년월일

한 자

(3) 주    소

연

수

사

항

(4) 소    속

(5) 직    위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로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CERTIFICATE

Name : 

Date of Birth : 

Nationality :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is to certify that ______________ has successfully 

completed his(her) research in Dsta &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_____ to _____.

                 Director General  

                 Data and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Korea

Data and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949 Dunsan-dong, Seo-gu, Daejeon, 302-120, republic of Korea

E-mail : 

Fax : 

Phone : 

Month,   Day,   Year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서 약 서

서약자 : 성명 :            (서명)

        소속 : 

    본인 ------- 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연수책임자

의 관리 하에 연수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연수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비밀사항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규정을 준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 시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관리규정 및 국가보안법

에 의거 어떠한 제재사항도 수락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210mm×297mm(백상지 80g/㎡)


